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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said that May is the season of fresh green and Youth as everything is fresh and vivid in beautiful 

May.  But for individual who has income from the business or real estate, it is acknowledged as the 

season of tax filing for individual income. 

Now the season of individual income tax filing is upon us. 

It is broadly correct that you could not escape from the tax if you have income as the saying goes, 

‘where there is income, there is tax’.  So if you have any income during the year for global individual 

income tax, you should file for tax in May of the following year. 

 

The income has double-sided character. 

 

One side is of obligation for tax burden on the income which has been emphasized traditionally, and 

the other is of source for consumption and asset acquisition. 

 

The Taxable Capacity of Income and the Obligation for Tax Burden on that Income 

As previously described, if you have any income, you should take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tax 

burden (taxable capacity of income), and you should take the tax burden from the income (obligation 

for tax burden).    

 

Income as a Source for Funds 

The other side of income is that it plays a role as a source for funds in asset building of income earner.   

I.e. if an individual acquires an asset with secret gains, national tax authority does not allow it as a 

source of funds for the asset acquisition.  The tax payment on earned income is an official 

acknowledgement on the source of fund for the asset acquisition in the future.  So it could change 

your understanding about income tax that the historical record of income tax payments of an 

individual becomes the historical record of fund source for the asset building.  

 

Also the income of which the income tax paid could play a role as a tool for credit measurement.  The 

historical record of income tax payments and the earned income amount for each tax filing could be 

utilized as evidence tools for the evaluation by financial agencies and credit rating agencies.  The 

credit rating agencies take the detail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filing as the most objective records 

for the evaluation.        

 

Eventu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dividual tax filing not only from the view point of the best 

reduction of tax, but also view point of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tax on the othe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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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Tax-Tech is an important factor for business income earner in order not to take the 

unnecessary tax burden, no matter what kind of the view point for income taken.  This must be 

applied to all same, not only to business income earner. 

 

And I would like to mention here about the subject how you can take the taxes as a part of expenses 

and effectively manage those on which I’ve been frequently asked.  

Firstly, you should keep the evidential documents for tax, and secondly, you should file the proper tax 

report on time.  You might be disappointing as the obvious is stated here, but I’d like to say that 

‘there is no royal road to effective tax management’ as we have heard many time at school days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Keep the Evidential Documents  

To keep the evidential documents for tax and keep those in good hands seems very easy particularly 

for small-size individual business owner, but actually it is not commonly implemented well in practic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tax management is to keep the evidential documents and keep 

those in good hands.  The evidential documents include not only for the evidences for expenses, but 

also for the income deduction items.  It is said that it has become less important to keep those as the 

electronic data is available in the National Tax Service system, but it is more important to manage the 

type of expenditure for the effective evidential document management beforehand.  For example, 

securing the definite evidences of expenditure with a credit card or bank transfer is the most 

important point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for the tax related evidential documents. 

 

File the Proper Tax Report on Time  

When we refer the trend of the tax law revision or service direction executed by National Tax Service, 

we can see that the burden of penalty on failure of tax filing on tim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If 

you considering the burden of penalty, tax filing on time is also another way of tax management.        

20% of the calculated tax is to be charged for the failure of tax filing, and 10.96% per year of non-

payment or underpayment of tax is to be added for the period the tax amount remains unpaid.    

And the penalty reaches 50% of the sales amount if the cash receipt is not issued for a sale transaction 

for some businesses (clinics and hospitals, professional services,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etc.).  

My experience told me that, when the chips are down, the business income earner who was disposed 

for this penalty (because of the sales omission) felt too painful burden compared to the illegal act.     

 

Hope you take the income of the year 2015 as boastful medals and have the income tax filing done 

well in May, season of Individual Income tax.    

 

 

 

 

 

 

(Reference: 세림칼럼(웹진 No. 58) May 17, 2016 \ 커뮤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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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칼럼]  

소득세의 계절 

  

김창진 세무사 

 

온갖 만물이 파릇 파릇해지는 5 월은 신록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겨우내 움추렸던 생물들이 

생동하므로 젊음에 빗대어 청춘의 계절이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5 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로 기억됩니다.  

바야흐로 소득세의 계절이 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격언처럼,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생각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따라서 년도 중에 소득이 있었다면 이듬해 5 월에 세금 신고를 꼭 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 의무로서의 측면 뿐만아니라, 소득은 소비와 자산 취득의 원천이 

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담세력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의무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득의 담세력과 

그에 따르는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득의 의무에 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금의 원천으로서의 역할 

소득의 또 다른 측면은 소득은 소득자의 자산 형성에 있어서 자금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득이 자금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 대하여 더 이야기 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음성적으로 얻은 소득이 있어서 그 소득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음성적으로 가득한 소득은 자산 취득의 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한편으로 장래에 자산을 취득할 자금의 원천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자산 형성을 위한 자금 원천으로서 중요한 이력이 된다 생각하면 

소득세에 대한 인식이 약간 달라집니다. 

 

한편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의 또 하나의 측면은 신용 측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세금 납부한 이력 및 세금 신고 내용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개인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봤을 때 개인의 소득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단이 개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적게 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절세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언급한 것처럼 또 다른 관점도 생각하여 세금을 적정히 관리한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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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보던 간에 사업자에게 있어서 세금도 비용의 한 부분이므로 잘 관리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않도록 하는 것은 세금 관리, 즉 세테크의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업자에게 뿐 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같을 것입니다. 

 

세금을 비용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세금 관리를 잘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 라고 종종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대체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금 관련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 때에 제대로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대하고 귀를 기울였다가 너무나 당연한 말에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만,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듯이, ‘세금 관리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관련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기  

세금 관련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기는 특히 소규모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손쉬우면서도 

실천이 잘 않되기도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세금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금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용에 관련된 

증빙 자료 뿐만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에 관련된 자료도 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요즈음은 많은 자료들이 국세청 전산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잘 모으고 

관리하는 것은 과거 보다는 그 중요도가 좀 낮아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요즈음은 

사전적으로 증빙관리가 잘되도록 지출의 형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 

관리에 있어서 신용카드로 지출한다거나 송금 거래를 함으로써 지출의 흔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세금 

관련 증빙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때에 제대로 신고하기 

세법의 개정 추세나 국세청의 집행 방향을 보면 제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한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제 때에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세금 관리의 또 다른 한 방법은 제 때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원래 납부할 세액에 20%가 추가되고, 미납부 기간에 대하여 년리 

10.96%의 미납이자 성격의 가산세(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병의원, 

전문직종, 학원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제 때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막상 당사자로 닥치면 (매출을 

누락했다는) 원래의 잘못했다는 생각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부담을 안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봅니다.  

 

모쪼록 소득세의 계절 5 월에 지난 2015 년 한 해 동안 가득하신 소득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소득세 신고를 잘 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